
삼성정밀화학, 비료 가격담합 패소
법원, 과징금 830억원 부과는 정당 … 16년간 낙찰물량·입찰가격 담합

법원은 16년간 화학비료 가격을 담합해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화학비료 생산기업들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삼성정밀화학, 풍농, 협화 등 화학비료 생산기업 3곳이 “과징금 처분을 취

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월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비료 생산기업 16곳이 16년간 농협이 발주하는 비료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물량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8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부가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제

기했다.

재판부는 “비료 생산기업들이 농협이 정한 구매예정 가격 범위에서 가격경쟁을 피해 최대가격을 유지하고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합의했다”며 “비료 생산기업들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가 피해농민 2만8000명을 모아 담합 적발기업을 상대로 제

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농민 개개인의 피해액을 한 재판부가 심리하기에 벅차고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을 추론하는

것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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